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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체계행정 구역 일반 현황

구분
시 · 도별

시 · 군 · 구 행정시 · 행정구 읍 · 면 · 동

계 시 군 구 시 구 계 읍 면 동

전국 226 75 82 69 2 32 3,510 228 1,184 2,098

특별시 서울 25 　 　 25 　 　 424 424

광역시

부산 16 　 1 15 　 　 206 3 2 201

대구 8 　 1 7 　 　 139 6 3 130

인천 10 　 2 8 　 　 152 1 19 132

광주 5 　 　 5 　 　 95 　 95

대전 5 　 　 5 　 　 79 　 79

울산 5 　 1  4 　 　 56 5 7 44

특별자치시 세종 　 　 　 　 19 1 9 9

도

경기 31 28 3 　 17 564 36 104 424

강원 18 7 11 　 　 193 24 95 74

충북 11 3 8 　 4 153 15 87 51

충남 15 8 7 　 2 207 25 136 46

전북 14 6 8 　 2 243 15 144 84

전남 22 5 17 　 　 297 33 196 68

경북 23 10 13 　 2 332 36 202 94

경남 18 8 10 　 5 308 21 175 112

특별자치도 제주 2 　 43 7 5 31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중

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지역 자체의 정치 및 행정 사무

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업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주민

의 복리 증진,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 · 관리,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지역 민방

위 및 지방 소방 등에 관한 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지역과 주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참여,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갖는다. 특

히 최근에는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

하려는 지방 분권의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

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주민들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의미하고, 공적 법인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 광

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시 · 군 · 구(자치구) 등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

체 등 두 가지 범주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1개 특별시(서울),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개 특별자치시(세종),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특별자치도(제주) 등 

총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아울러 그 아래 77개 시(2

개 행정시 포함), 82개 군, 101개 구(32개 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등이 있으며, 그 아래 가장 낮은 행정 단위로서 228개 읍, 1,184개 

면, 2,098개 동 등이 지방 행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대표적 수단이 바로 선거 

참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소유한 사람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

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 참여 권리를 갖는다. 지방 선거의 결과에 따라 광역 및 기초 단

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자치구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선출된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은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

환할 권리도 갖는다.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

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는 지방자치단

체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의 증대로 전반적으로 낮아

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시작된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1952년 도입되어 1960년까지 치러졌다. 

이후 군사 정권에 의해 지방의회의 폐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제 전환으로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1987년 개헌 후 1991년 지

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

되었다. 1998년 이후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으

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자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영주권자

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 구

성을 살펴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광

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4개 시도에서 광역자치

단체장을 배출하였는데, 전통적 약세 지역이었던 영남 지역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였다. 대구와 경북은 자유한

국당, 제주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역시 15개 시도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대구와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총 824명의 시도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이 전체 시

도의원의 79.1%에 해당하는 6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한국당

(137명, 16.6%), 무소속(16명, 1.9%), 정의당(11명, 1.3%), 바른미

래당(5명, 0.6%), 민주평화당(3명, 0.4%) 순이었다. 정의당은 비례

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하면서 10명의 후보가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와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의 구성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선거 투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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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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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광역의회 의원의 소속 정당

50 10 1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광역 기초 교육

자치단체장
의원

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특별시, 광역시, 도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명)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4 2 - - - 1 17

광역 
의원
선거

광역의원
합계

652 137 5 3 11 16 824

지역구 605 113 1 1 1 16 737

비례대표 47 24 4 2 10 - 87

행정안전부(2019)

(단위: 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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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미실시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 동일 정당, 다수당의 과반의석 확보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 동일 정당, 다수당의 과반의석 미달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 다른 정당, 다수당의 과반의석 확보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 다른 정당, 다수당의 과반의석 미달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구성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릉도

독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의 구성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 구성을 살펴보면(세종과 제주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

거를 하지 않음),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

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

체 중 66.8%에 달하는 151개 선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

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에서의 강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2016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던 

호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반면 자유한국당

은 대구, 경북, 경남 3곳에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였으

며, 민주평화당은 전북과 전남에서만 5명의 기초단체장이 당선되었

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당선자가 없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더불어

민주당은 총 기초의원 2,926명 중 약 56%에 달하는 1,638명의 당

선자를 배출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176개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1,009명의 기초

의원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기초의원 49곳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한

편 울진군은 기초의원 8인 중 5인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는 없으며, 기초자치

단체장의 경우 여성 당선자는 전체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

의회 여성 당선자는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광역 13.3%, 기

초 20.7%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광역 71.3%, 기초 

97.1%에 달한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당선자의 수가 많은 이유는 공

직선거법에 의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50% 이상을 여

성에 할당하되, 여성은 홀수번에 배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지역구 의원 정수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여성의원의 수는 남성에 비해 여전히 적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이 중앙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 권한 역시 중앙 행정 기관

의 비율이 지방 정부에 비해 높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역대 정부에

서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2009년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80:20이었으며, 2013년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67.7:32.3으로 지방 사무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의 사무 중 실제로는 지방에 위임하거나 공동

으로 처리했던 사무와 국가의 고유 행정 권한이었던 사무 중 상당수

를 지방으로 이전한 결과이다.

그동안 단순한 중앙 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66개 법률에 명시된 571개 사

무를 일괄적으로 지방 정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성 당선자 비율

지방 재정과 지방 분권

재정 자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사무 구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재정 자립도란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대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 수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재정 자주도란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의존 재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방 교부세와 재정 보전금, 조정 교부

금 등의 이전 재원)을 합한 것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의 비율이다. 재정 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

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나타낸 것이

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는 중앙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 재원 및 광역자치

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 재원을 감안하여 계산된다.

2019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51.4%이다. 17개 시도 중 10

개 시도와 226개 지초자치단체 중 94%에 해당하는 213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

어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편이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주도는 

74.2%이다. 재정 자주도는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 재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

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도의 경우 평균 23% 증가하였고, 시, 군, 구의 경우 각각 평균 30%, 47%, 18%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자주 재원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체 수

입보다 자주 재원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5곳이며, 자체 수입보다 자주 

재원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130곳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자치단체 예산의 규모가 

자체 수입의 증가보다 많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

율 조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20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 자치단체, 지방 교육의 전체 지출 규모는 약 770.9조 원에 달

한다.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자치단체 또한 지방 교육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있으므로 이전 재원을 감안한 실제 중앙 정부, 자치단체, 지방 교육의 전체 재정 사용액은 약 

605조 원이며 그 비율은 각각 49.4:38.1:12.5이다.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일부이자 중앙 정부와 구분되는 지방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

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크게 지

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 보전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중앙 정부로 부터의 이전 재원으로 구성 

된다. 

한편,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18년 현재 78.3:21.7로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3.6배 많다. 

하지만 지방세 비율이 지방 정부의 지출액 비율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2019년 기준 약 17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 정부로 이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분권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

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019년 당초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재정 자립도

* 주: 시도 자주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주: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계산 시 시도는 순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중복 부문을 배제한 것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총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중복 계산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 합계한 것임.

국회예산정책처(2019)

구분

재정 자주도(재정 자립도)

합계
시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기준

시도 광역본청 시 군 자치구

재정자주도(재정 자립도) 평균(%) 75.3(53.4) 61.1(48.9) 66.4 (36.8) 65.2(18.3) 47.5(29.8)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

분포

30 이하 2   (158) -      (3) -      (4) -    (33) -    (78) 2   (43)

30 ‐ 50 47     (66) -      (6) 7     (7) -    (34) -      (4) 40   (21)

50 ‐ 70 169     (17) 4     (7) 7     (4) 66     (8) 70      (-) 26      (-)

     70  초과 25       (2) 13     (1) 3     (2) 9      (-) 12      (-) 1      (-)

합계 243  (243) 17   (17) 17   (17) 75   (75) 82   (82) 69   (69)

자체 수입 < 자주 재원 5 37 79 14

지방자치단체 예산(조 원) 재정 자립도(%)재정 자주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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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51.4

231.0

법령상 총사무
국가 사무

지방 사무
계 국가 사무 지방 위임 공동 사무

2009년 42,316 33,864(80.0%) 30,325(71.7%) 3,539(8.4%) 8,452(20.0%)

2013년 46,005 31,161(67.7%) 30,143(65.5%) 1,018(2.2%) 14,844(32.3%)

국민의 정부 · 참여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특별법 개정, 1999. 0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령 제정, 2003. 04.)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특별법 개정, 2008. 0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특별법 제정, 2013. 05.)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 공포, 2018. 03. 20.)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특별법 개정, 2010. 10.)

이양 확정:

이양 완료 기준:

이양 확정:

이양 완료 기준:

이양 확정:

이양 완료 기준:

이양 확정:

이양 완료 기준:

1,514

1,219

127

188

1,587

770

571

11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대통령 훈령 제정, 2004.11.)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재원 이전 · 조정 반영

중앙 정부   자치단체  지방 교육

(조 원, %)

469.6
(61.0%)

230.7
(29.9%)

70.6
(9.1%)

(770.9조 원)
통합 재정 지출 규모 299.1

(49.4%)
230.4
(38.1%)

75.4
(12.5%)

(605.0조 원)
통합 재정 사용액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합계(명)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151 53 - 5 - - 17 226

기초
의원
선거
당선자

기초의원
합계

1,638 1,009 21 49 26 11 172 2,926

지역구 1,400 876 19 46 17 11 172 2,541

비례대표 238 133 2 3 9 - - 385

행정안전부(2019)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3)

지방분권위원회(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행정안전부(2019)

당선자 수(명)

광역자치단체장

구분

광역의원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명) 여성 비율(%)

0.0

19.4

13.3

71.3

3.5

30.8

20.7

97.1

-

160

98

62

8

900

526

374

17

824

737

87

226

2,926

2,541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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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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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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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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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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